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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2008-41-224호

사 건 명 (주)KT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801조사001

피 심 인 (주)KT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직무대행 서정수

주     문

1. 피심인은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의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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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은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

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43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5.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허가를 

받아 시내□시외□국제전화, 인터넷접속역무, 인터넷전화역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2,091만명으로 

전체시장의 90.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 시내전화 관련 매출액은 
4조 3,22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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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심인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제공 현황

피심인은 시내전화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제2조(서비스의 
종류)제2항 “별표3”, 제23조(요금의 산정)제1항 “별표1”, 제26조(감면 

및 할인)제1항 “별표2” 등에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의 종류, 내용, 요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의 요금제가 있으며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여종의 부가서비스가 있다.

또한, 피심인은 이용약관 “별표2”에 부가서비스 특별 판촉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자에게 무료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링고, 
KT부가서비스패키지 등 5개 부가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피심인은 기본서비스인 시내전화의 가입 및 해지절차는 이용약관 
등에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절차는 내부 업무처리

지침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다. 민원 접수현황

2007년 1월˜12월 기간동안 피심인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피심인의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과 관련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심인의 고객센터(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14,504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 등 요금제와 관련된 민원이 8,785건(60.6%), 
“링고” 등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이 5,719건(39.4%)이었다.



- 4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고객만족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총 415건이었으며, 
이 중 “LM더블프리”와 관련된 민원은 169건(40.7%)이었다.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 1. 29.˜2. 14. 기간동안 피심인의 OO고객센터

(콜센터), OO위탁점 등을 방문하여 2007년 1월∼12월 기간 동안의 시내

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 가입 건 5,132,694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에 대한 확인여부,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자동 유료 전환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확인여부 등에 대하여 전산

자료 분석, 녹취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심인의 ①고객센터(콜센터)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Inbound : 이용자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입하는 방법)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236,540건,

②피심인의 위탁점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

(Outbound : 위탁점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시키는 방법)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316,149건,

③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킨 행위 32,447건 등 총 585,136건(11.4%)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 ①고객센터(콜센터)의 무단가입 행위에 대하여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고객센터(콜센터)에서 요금제 또는 부가

서비스 가입신청을 접수받아 이용계약이 체결된 1,832,604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 확인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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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더블프리” 등 요금제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가입시킨 
행위 20,765건, “링고”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가입시킨 행위 215,775건 등 총 236,540건(12.9%)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 ②위탁점의 무단가입 행위에 대하여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의 위탁점에서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여 이용계약이 체결된 3,205,653건을 대상으로 가입 당시 정당한 
신청권자 확인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LM더블프리” 등 요금제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가입시킨 
행위 116,554건, “링고”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가입시킨 행위 199,595건 등 총 316,149건(9.9%)의 무단가입 행위를 
적발하였다.

※ 피심인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등을 모집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지역(7개센터)에 전문 

위탁점을 두고 유치영업 등을 하고 있었음

< ③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을 통한 무단가입 행위에 대하여 >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심인의 OO위탁점 등에서는 “링고” 등 3개의 부가서비스 상품을 

대상으로 1개월의 무료체험 행사를 통해 총 94,437건을 가입시켰으며, 
이 중 61,990건(65.6%)은 무료체험 기간 종료 전에 해지가 되었으나 

나머지 32,447(34.4%)건은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자동 가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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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심인은 부가서비스 가입 익일에 부가서비스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있었으며 무료체험 종료 전 
2˜3일전에 무료기간 종료 및 유료전환 안내 문자메시지(SMS)을 

발송하고 있었다.

※ 피심인은 문자메시지(SMS) 발송 외에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업무절차가 없었음

※ 2007. 10. 17. 구 통신위원회에서는 부가서비스 무료체험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부가서비스 무료체험을 통한 가입자 모집시 무료체험 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반드시 별도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 바 있음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비록 피심인이 시내전화 가입자의 가족 등 지인을 통해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이용요금이 변동되는 
이용계약의 중요한 변경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내전화 가입자 본인의 
가입의사 확인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한 채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자 본인의 동의없이 
가입시킴으로써 부당한 이용요금을 시내전화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피심인이 무료체험을 통해 특정 시내전화 유료 부가서비스를 

모집하면서 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 전환시 별도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킨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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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피심인이 부가서비스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가입사실 및 유료전환 
안내 등을 위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시내전화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심인의 상당수 부가서비스 이용계약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서도 체결되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SMS) 발송이 시내전화 가입자가 
아닌 부가서비스 신청자가 발송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무료체험을 통한 부가서비스 모집방법은 정작 시내전화 

가입자는 부가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점에 가입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인지하게 됨으로써 실제 상당수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무단가입으로 인한 부당요금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우려가 많다는 점 등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금지

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항〈별표3〉Ⅳ-1호-가목 및 2호-나목에 해당되어 
동 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생략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

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제1항 <별표3> Ⅳ(이용자이익저해)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당한 요금청구와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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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2. 이용계약체결과 관련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하여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의거 시내전화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면서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 가입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8.5cm 
또는 5단×15cm의 이상의 크기로 3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이용약관의 변경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5호에 

의거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절차 등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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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시정명령 이행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37조의2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적용 여부

2007. 6. 17. 시행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반기간이 시행일에 걸쳐 있는 본 사건은 이전 기준(역진체감법)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한다.

나. 기준금액

동 법 제37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

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기준금액 및 연평균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 과징금 및 과징금 상한액>

3년간 매출액(백만원) 합계
(백만원)

연평균
매출액
(백만원)

기 준
과징금
(백만원)

과징금
상한액
(백만원)2005년 2006년 2007년

4,702,932 4,551,084 4,322,700 13,576,718 4,525,572 437 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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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징금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은 구 통신위의 

유사 심결 및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합리적인 부가서비스 계약절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유형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점 등의 가중사유와 위반 무단가입 

유형이 정당한 신청권자가 아닌 지인 등을 통한 가입이 대부분으로 위반 

사업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부당요금 피해를 발생시키는 형태의 무단

가입은 아니었다는 점 등의 감경사유를 각각 고려하여 동 법 제37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의거 기준금액인 4억3천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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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12. 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송 도 균 (인)

위    원 형 태 근 (인)


